
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0.9.1>

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, 대상 및 기간

(제6조의4제1항 관련)

1. 교육의 종류 및 대상

가. 양성교육: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ㆍ경력에 따른 초급기술자

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사람

나. 전문교육: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자격

확인을 받은 사람

2. 교육내용 및 기간

종류 교육내용 교육기간

가. 양성교육 ○ 소양 교육

○ 전기 관련 법령

○ 전기설비기술기준

○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

○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

○ 「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」

○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(전력기술인만 해당한다) 1주

(35시간

이상)

나. 전문교육 ○ 소양 교육

○ 전기 관련 법령

○ 전기설비기술기준

○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

○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행정실무

○ 「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」

○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실무(전력기술인만 해당한다)

○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
비고: 위 표 중 전문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등급,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구분

ㆍ실시할 수 있다.


